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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사천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(국도3호선에서 사천읍 용당리 용당교)에 하여 도시계획

시설(도로)로 결정코자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

제2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기 함.

2. 주요골자

ㅇ 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
구분
규 모

기능
연장
(m)

기 종
사용
형태

주 요
경과지

최
결정일

비고
등 류별 번호

폭원
(m)

신설 로 1 5 35
간선
도로

420
로
1-1

사천읍
용당리
47-1

일반
도로

3. 법 근거

ㅇ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6. 의견청취 안건 : 별첨



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
1. 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가. 도로결정 조서

구분

규 모

기능
연장

(m)
기 종 사용형태

주 요

경과지

최

결정일
비고

등 류별 번호
폭원

(m)

신설 로 1 5 35
간선

도로
420

로

1-1

사천읍

용당리

47-1

일반도로

나 도로결정 사유서

변경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

- 로1-5

신설

연장 : 420m

폭원 : 35m

도시지역 확장에 비 도시기본계획

에 반 되어 있는 진사공단내 해안도

로 계획을 수용하기 함



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도

가. 도시계획시설 치도(S = 1 : 50,000)

나. 경사진




